
어항명
어선

세력

지정대상 어항구역 및 면적

면적(㎡) 구 역 어항육지부

세어도항 12척 74,000㎡

선착장기부에서 

200m를 반경으로 

그은 선내수역 

계 : 2,449㎡

선착장 (1,040㎡)

물량장 (1,409㎡) 



공  공  공  공  고고고고











1 ① 일련번호 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

③ 상    호 ④ 허가번호

⑤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 차량번호 ⑦ 운반일자       년    월    일

⑧ 운반장소

⑨ 폐 기 물

   종    류
⑩ 위 탁 량                           

                kg

처리자

⑪ 상    호 ⑫허가(신고)번호

⑬ 시    설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⑭ 시 설 명 ⑮ 반입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반 입 량          kg

확인

운  반  자 처 리 업 소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2. 당사자
성     명
(차량번호) 손성호 외 16인 (“붙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붙임"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제37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심곡동 244 (☎ 560-4871, FAX 560-4869)

기  한 2007 년 1월 10일까지



연

번

당 사 자 위    반    사    항 비 

고성 명 주소(사용본거지) 차량번호 위반내용 위반법규

1 손성호
 인천시 서구 연희동 737-10호 

대성아트빌 202호

27루

1075
방향지시등 청색전구사용 제29조 1항

2 김인기
인천시 서구 연희동 740-2호 

정한빌라 2동 202호

인천35

고3078
엔진후드엎 제29조 1항

3 안병호
인천시 서구 연희동 740-12호 

정한빌라 나동B01호

56노

4882

후등화렌즈착색, 

전면불법등화설치, 

방향지시등 청색사용

제29조1항

4 문제장
인천시 서구 연희동 741-3 

삼성그린빌라 A동 202호

인천80

머8638

방향등청색,불법등화,

클리어렌즈,타이어외

돌출,적재함격벽제거

제29조 1항

제34조

5
광덕

파렛트
인천시 서구 오류동434-22호 73우3657 전면불법등화, 봉인탈락

제29조 1항, 

제10조3항

6 안계명
인천시 서구 가정동 290-79 

서진아트빌 103-302

27러

5974
방향지시등 청색 제29조 1항

7 배창옥
인천시 서구 연희동 731-15 

서부빌라아파트301호

인천34

도4834
철제범퍼설치 제29조 1항

8 강승용
인천시 서구 석남동 489 

효정아파트 1동 409호

인천60

나4582

전면불법등화, 방향등및 

후진등청색
제29조 1항

9 장종탁
인천시 서구 가좌동 139-2호 

신명아파트 205/602

인천7

모5289
봉인탈락 제10조 3항

10 황대환
인천시 서구 석남동 559 

경인아파트 가동206호

인천30

두8211

클리어램프 설치, 

뒤방향등청색,후드업
제29조 1항

11 전병근
인천시 서구 불노동 179 

동부아파트 108동101호

28러

5535
후등화장치 클리어램프설치 제29조 1항

12 최홍배

인천시 서구 왕길동 634-1호 

신명스카이뷰드림아파트 105동 

1204호

09구

2375

클리어렌즈,

방향지시등청색, 후드업
제29조 1항

13 최용상
인천시 서구 가정동 472-20 

두상빌라 4동 301호

인천33

다4313
엔진후드업 설치 제29조 1항

14 최형태
인천시 서구 가정동341-14 

하나아파트 204동 604

인천35

고5464
뒤번호판 봉인탈락 제10조 3항

15 천선우 인천시 서구 불노동 산121-1호
인천80

너8065
뒤번호판 봉인탈락 제10조 3항

16

거화환

경산업

㈜

인천시 서구 왕길동105-2호
인천83

나5277
뒤번호판 봉인탈락 제10조 3항

17 석태선
인천시 서구 마전동 587 

동아아파트 107동1004호

인천35

마2663
후미등착색 제29조 1항







                                

                                                                                                                                                서구청장   서구청장   서구청장   서구청장   ((((인인인인))))



                                

                                                                                                                                                                            서구청장   서구청장   서구청장   서구청장   ((((인인인인))))





법법법법시행령시행령시행령시행령시행규칙시행규칙시행규칙시행규칙 적  적  적  적  용  용  용  용  범  범  범  범  위위위위((((변경 변경 변경 변경 전전전전)))) 적  적  적  적  용  용  용  용  범  범  범  범  위위위위((((변경 변경 변경 변경 후후후후))))
비 비 비 비 

고고고고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제제제제26262626조조조조①①①①항내지항내지항내지항내지③③③③항항항항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 없음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제제제제26262626조조조조⑩⑩⑩⑩항 항 항 항 및 및 및 및 

동법시행규칙동법시행규칙동법시행규칙동법시행규칙18181818조조조조

①①①①항항항항2222호호호호,4,4,4,4호 호 호 호 9999호호호호

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

 -수집운반처리대상폐기물

의 변경

 -운반차량(임시차량제외) 

의 증차

 -허용보관량의변경(증가)

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

〔〔〔〔폐기물수집폐기물수집폐기물수집폐기물수집운반업운반업운반업운반업〕〕〕〕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증가)

 -운반차량(임시차량제외)의 

증차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중간처리업〕〕〕〕

 -수집운반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증가)

 -허용보관량의변경(증가)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제제제제26262626조조조조⑩⑩⑩⑩항 항 항 항 및 및 및 및 

동법시행규칙동법시행규칙동법시행규칙동법시행규칙

19191919조의조의조의조의4444①①①①항항항항3333호호호호

폐기물처리업의변경신고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

재지의 변경〔폐기물처리

업 허가기관이 우리구가 

아닌 다른 기관인 업체가 

우리구로 이전할 경우〕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제제제제30303030조조조조①①①①항 항 항 항 및 및 및 및 ②②②②항항항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고
변경없음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제제제제44444444조의조의조의조의2222의의의의①①①①항 항 항 항 및 및 및 및 

동법시행규칙동법시행규칙동법시행규칙동법시행규칙47474747조조조조

③③③③항항항항1111호호호호,5,5,5,5호호호호,6,6,6,6호호호호

폐기물재활용신고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

 -재활용대상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  

  집예상량〔50%이상 변경  

  (증가)하는 경우〕

변경없음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제제제제44444444조의조의조의조의2222의의의의①①①①항 항 항 항 및 및 및 및 

동법시행규칙동법시행규칙동법시행규칙동법시행규칙47474747조조조조

③③③③항항항항6666호호호호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

 ----폐기물보관시설 폐기물보관시설 폐기물보관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및 및 및 및 

        보관용기의 보관용기의 보관용기의 보관용기의 용량의증가용량의증가용량의증가용량의증가

건설폐기물의 건설폐기물의 건설폐기물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재활용재활용재활용

촉진에 촉진에 촉진에 촉진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법률법률법률법률

제제제제21212121조조조조②②②②항내지항내지항내지항내지④④④④항항항항

건설폐기물처리업의허가 변경없음

건설폐기물의 건설폐기물의 건설폐기물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재활재활재활용용용용

촉진에 촉진에 촉진에 촉진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법률 법률 법률 법률 

제제제제22222222조 조 조 조 및 및 및 및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규칙 

제제제제13131313조조조조①①①①항항항항6666호호호호,10,10,10,10호호호호

건설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

 -허용보관량의변경(증가)

 -운반차량의 증차

건설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용보관량의변경(증가)

〔〔〔〔건설폐기물수집건설폐기물수집건설폐기물수집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운반업운반업운반업〕〕〕〕

 -운반차량의 증차

건설폐기물의 건설폐기물의 건설폐기물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재활용재활용재활용

촉진에 촉진에 촉진에 촉진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법률 법률 법률 법률 

제제제제22222222조 조 조 조 및 및 및 및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규칙 

제제제제13131313조조조조①①①①항항항항5555호호호호

건설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

지의 변경〔건설폐기물처

리업 허가기관이 우리구가 

아닌 다른 기관인 업체가 

우리구로 이전 할 경우〕







정년잔여 정년잔여 정년잔여 정년잔여 기간별 기간별 기간별 기간별 대상자대상자대상자대상자 산   산   산   산   정   정   정   정   기   기   기   기   준준준준

1. 1년이상 5년이내인 자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 월수

2.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정년잔여월수 - 60
월봉급액의 반액×[60 + ---------------- ---------- ]

                                 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미지급)





①소  속 ②공무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③직  급
 또는등급

④성  명

(한글) ⑤ 주민등록번호

(한자) ⑥ 주   소
□□□-□□□

⑦전화번호 
  (자  택)

⑧근속
  년수       년   월   일 ⑨정 년 일       년  월  일

⑩정년구분  □연령정년     □계급정년 ⑪수당청구액

⑫정년잔여
 기간(수당 
 지급대상  

 기간)

⑬ 산출내역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  1. 명예퇴직원 및 인사기록카드사본 1부.

          2.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소속행정기관 작성) 1부.

          3. 기관장 확인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4조 단서규정 해당자) 1부.

                                                   2007.    .     .

  

                                            신청인                      (인)

※⑭확인 인 사
담 당               (인) 연 금

담 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7.     .      . 

                                                                              (인)





①소  속
②공무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③ 직 급

 또는등급

④성  명
(한글) ⑤ 주민등록번호

(한자) ⑥ 주   소

⑦전화번호 

  (자  택)
⑧근속년수      년  월   일 ⑨정년일     년  월  일

⑩정년구분  □연령정년    □계급정년 ⑪수당청구액

⑫정년잔여

 기간(수당 

 지급대상 

 기간)

⑬ 산출내역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조기퇴직원 1부.

        2. 조기퇴직자 요건심사서 (소속행정기관 작성) 1부.

        3. 기관장 확인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규정 제4조 단서규정 해당자) 1부.

                                                   2007.    .     .

  
                                           신청인                      (인)

※ ⑭확인
인 사

담 당
           (인)

연 금

담 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7.     .      . 

                                                                           

   (인)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합니다.

                                                2007.      .        .

                                                                      (인)



인적사항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해당(이상)유무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지 여부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인지 여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인지 여부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인지 여부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인지 여부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
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인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선거
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 제외)이 되기위하여 퇴직하기
로 예정된 자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의무복무 중에 있
는 자 인지 여부(장기 위탁교육훈련 진행중인 자 포함)

명예퇴직원 자필작성 여부 

그밖에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

조사작성 및 확인자

2007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  인사담당   직급                 성명               (인)



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구    분 계

일 반 직
특
정
직

기
능
직

비
고

소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급
이
하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근

속

기

간

별

계

20년～

25년미만

25년～

30년미만

30년이상

정

년

잔

여

기

간

별

계

1년

 1년～

 2년미만

 2년～

 3년미만

 3년～

 5년미만

 5년～

10년미만

10년이상

퇴직수당(원)



소 속
(실 과
소 동)

직위 직
급 성 명 주민번호 근속

기간
정년
구분

정년
(세 또는 년)

정  년
예정일

정    년
잔여기간

수당지급
예 정 액
(호   봉)

퇴  직

희망일

비 고
(취업
등)



19191919세이상의 세이상의 세이상의 세이상의 

주민수주민수주민수주민수

①①①①

19191919세이상의 세이상의 세이상의 세이상의 주민중주민중주민중주민중

선거권이 선거권이 선거권이 선거권이 없는자없는자없는자없는자

②②②②

19191919세이상의 세이상의 세이상의 세이상의 

주민총수주민총수주민총수주민총수

①①①①    - - - - ②②②②

19191919세이상의 세이상의 세이상의 세이상의 연서하여야 연서하여야 연서하여야 연서하여야 

할 할 할 할 주민수주민수주민수주민수

277,071277,071277,071277,071명명명명 969969969969명명명명 276,102276,102276,102276,102명명명명 5,5225,5225,5225,522명 명 명 명 (1/50)(1/50)(1/50)(1/50)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총 총 총 총 수수수수 내국인수내국인수내국인수내국인수
외국인수외국인수외국인수외국인수

((((영주자격자영주자격자영주자격자영주자격자))))

투표청구 투표청구 투표청구 투표청구 주민수주민수주민수주민수

((((청구인수비율청구인수비율청구인수비율청구인수비율))))

비비비비

고고고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271,357 271,339 18 22,613 22,613 22,613 22,613 (1/12)(1/12)(1/12)(1/12)

                





현            현            현            현            행행행행 개      개      개      개      정      정      정      정      안안안안 개정사유개정사유개정사유개정사유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신고를 받은 주

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

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시의 기

부금품모집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시

의 기부금품모집심의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

--------------

  

----------------------------

--------------

  

----------------------------

--------------

  

----------------------------

--------------

  -----------------------구의 기

부 심 사 위 원 회

----------------------------

--

  -------------.

  ②------------구의 기부심사위원회

----------------------------

----------- 

  

----------------------------

--------------

  ----.

2006. 09. 2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원회를 

시도→ 자치

단체(광역시구

군)에 두도록

정함.

2006. 10. 

13일 우리구의 

“기부심사위원

회” 구성(12명)




